
    2016년도

환경정책설명회 및 

신기술세미나

일시 : 2016년 02월 25일(목요일) 

장소 : 전북대학교 자동차산학협동관

        2층 대회의실(205호)

○ 주  관 : 전북환경기술인협회,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 후  원 : 전라북도청, 새만금지방환경청





2016년 환경정책 설명회 및 신기술 세미나

시   간 내        용
소요

시간

14:00-14:30  ○ 세미나 참가자 접수

14:30-14:35  ○ 인사말 회장

14:35-14:40  ○ 내빈소개 및 격려사

14:40-15:30

(50 분)
 ○ 2016년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정책방향 

새만금

지방환경청

15:30-16:20

(50분)
 ○ 장외영향평가서작성 실무 및 화관법 진단사례

시앤에스솔루션

/송병주 박사

16:20-16:30

(10 분)
 ○ 휴식시간 

16:30-17:20

(50분)
 ○ 2016년 전라북도청 환경정책 방향 전라북도청

17:20-18:00

(40분)
 ○ 질의 및 응답





▷ 배출업소 환경관리 요령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실무 및

화관법 진단 사례

시앤에스 솔루션





























































































▷ 2016년 전라북도 환경관리 

시책설명

전 라 북 도

환경보전과





 2016년도 전라북도 환경관리 시책 설명

2016.  2. 

전 라 북 도
환 경 보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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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전라북도 환경관리 시책 설명

○ 2015년 6월 개정된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변화되는 2016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방향과 착안사항을 안내하고,

○ 최근 개정된 수질 대기분야 주요 법률에 대한 설명실시로 환경관련

법률 위반 사업장 저감에 기여 

Ⅰ 201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1 2016년 지도점검 계획

□ 민‧관 및 시‧군 합동점검 강화 

   ○ 지도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합동점검을 기존 20%⇨30%로 강화

○ 무허가(미신고)시설 점검시 지역여건을 잘 숙지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기술인협의회 와 합동점검실시

민간인 합동점검 참여확대

  • 점검전 지역별 기술인 협의회와

    녹색환경기술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 시민단체 및 지역 민간단체 합동점검 참여

   사업장 점검에 환경전문가 참여

  • 현장 단속개념과 더불어 기술지원 병행

  • 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은 인근에 위치한

   우수 및 녹색사업장과 연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지속적인 1:1 맨토링 실시



- 98 -

□ 자율점검업소 점검강화

○ 통합지도점검 규정변경 : 지정 사업장의 10% ⇨ 20%

○ 재지정시 심사강화( 도: 90개 사업장, 시군: 802개 사업장)

재심사 기준

□ 환경관리인

○ 환경관리인 교육이수 여부

○ 환경관리인의 변경이 지정기간 내에 발생하였는지 여부

○ 환경관리인 업부분장이 환경관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를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였는지 여부

○ 제출된 점검표 및 결과보고의 내용을 충실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 방지시설 운영일지(월당 1일분), 자가 측정자료 등 방지시설 운영 

실태를 판단하기 위한 보조자료 제출여부  

 □ 재지정 신청서류검토

○ 기한만료 재지정의 경우 만료일 15일 이전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 허가 및 신고 내용 변경에 따른 재지정의 경우 사유발생일 15일 이내 제출여부

○ 지정기간 동안 행정처분 및 민원유발, 환경오염사고 유발 등 지정

요건에 부합한지 여부  

 □ 재지정시 가점사항

○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작업 참여가 있었을 경우

○ 방지시설을 위한 시설물 투자가 있는 경우 

○ 전라북도 주관 환경오염사고 대응훈련 등 환경관련 행사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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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관리 사업장 관리강화

○ 중점관리등급 사업장 현황 : 전북86개소(도청 29개소)

⇨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해 년 3회 이상 점검실시 및 시설개선 유도,

반복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 조치

□ 대기 및 폐수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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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합동 점검계획  

 □ 장마철, 명절전 도계장‧도압장‧도축장 지도‧점검

○ 1차 점검 장마철「도계장 도압장」: 2016. 7월중

- 6개반 편성 6개 시‧군 9개소(군산1, 익산2, 정읍2, 김제1, 부안2)

○ 2차 점검 추석명절「도축장」: 2016. 9월중

- 6개반 편성 6개 시‧군 8개소

 □  대기 및 폐수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지도‧점검

○ 폐수무단방류, 희석처리, 가지관 설치 등 부실운영 사업장

- 대기분야 29개소, 폐수분야 15개소 

○ 정밀점검 및 해당분야 전문가 참여로 현장에서 기술지원 실시

- 시설보완 필요시 

 □  점검율 저조 시‧군 합동 지도‧점검

○ 점검시기 : 2016. 9월중

- 2016년 8월까지 점검율 50%미만 시 군

○ 도와 시 군, 민간인 합동점검

- 점검반 편성은 점검실적 확인 후 9월초 편성

 □  휴‧폐업 사업장 지도‧점검

○ 점검시기: 2016년 2월~3월중

- 5개반 10명, 111개 휴폐업 대상 사업장 

○ 휴폐업 점검과 동시에 휴 페업 사업장 지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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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합동점검 참여시 행동요령

  □ 합동점검반 편성

○ 합동점검 참여희망자 산단별 기술인협의회에 신청

- 산단별 합동 지도‧점검 대상자 및 순번을 부여하고 사전통지

○ 합동점검 대상자 근무처 사전조율이 가능하도록 노력 

- 대상자 점검반위촉 공문발송, 월요일 가급적 합동점검을 자제 

※ 기타 의견은 환경관리과로 연락바람(063-280-4536 김호수)

  □ 대기분야 점검

○ 참여 공무원 점검표 작성시

- 환경관리인 근무여부 확인: 4대 보험서류, 선임내역

- 환경관리인 교육수료여부 확인: 수료증

- 측정구별 자가측정 횟수 적정여부 파악

○ 현장점검시 행동요령

-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공무원과 동행하여 확인

- 현장 측정시 동행 공무원이 측정기기 가동이후 측정기기 유지

○ 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점검시

- 운영관리 미진사항 멘토링 실시

- 장기적인 기술지원이나 시설보완이 필요시 동행 공무원과 협의

※ 다음연도 기술지원사업장 선정시 활용

  □ 수질분야

○ 참여 공무원 점검표 작성시

- 환경관리인 근무여부 확인: 4대 보험서류, 선임내역

- 환경관리인 교육수료여부 확인: 수료증

- 지하수 및 용수 사용량 확인을 위한 계량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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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점검시 행동요령

-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공무원과 동행하여 확인

- 슬러지 처리량 및 약품 사용량 확인

○ 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점검시

- 운영관리 미진사항 멘토링 실시

- 장기적인 기술지원이나 시설보완이 필요시 동행 공무원과 협의

※ 다음연도 기술지원사업장 선정시 활용

2-2 점검참여자 준수사항

  □ 보완유지

○ 지도 점검 중 취득한 회사의 정보에 대하여 기밀유지

- 서류나 시설물에 대한 사적인 자료요구나 촬영금지 

○ 회사 측에서 보완을 이유로 요구하는 준수사항 이행

  □ 품위유지

○ 사업장 출입시 적절한 언행으로 방문사업장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자제

○ 방문사업장 담당자의 답변을 최대한 듣고 답변실시

- 사업장담당자의 안내 없이 방문사업장 출입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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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6년 지도점검 주요 착안사항

 ❏ 대기분야 자체측정 실시

❍ 직접 측정대상 : 간이 측정(CO, SO2, NOx) 가능 배출구 

❍ '16년 검사대상 : 45개소(정기지도점검 사업장의 약10%)

- 2종 이상 대형사업장 지도점검 시 직접측정 추진

    지역
구분

소  계
(개)

전주 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측정대상
사업장수

45 3 10 12 13 7 -

❍ 검사결과 처리

- CO, NOx 항목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정처분(개선명령) 조치

- SO2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측정개요 >
- 측정오염물질 : 총 3개 항목 (CO, SO2, NOx)
- 측정방법 :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
- 측정 소요시간 : 배출구 1개당 약 50분 소요

❏ 대기분야 지도‧점검

❍ 배출시설 변경신고

- 최근 개정법령사항: 첨부 된 『시행규칙 제27조』참조

※ 사용원료가 누락된 사항이 없이 적정 신고 되어 있는지 여부

❍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부식마모 및 훼손방치

❍ 공정시험법에 적합한 자가측정 실시여부

❍ 운영일지 미작성 및 허위작성 사례근절

❍ 활성탄 교체 등 방지시설 적정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상태

❍ 최근 3년간 가지관 설치 등 중대 위반행위 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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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분야 지도‧점검

❍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관리강화

- 특정유해물질 발생우려 신규사업장 및 추가항목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의심항목 측정으로 변경허가(신고) 관리 강화

❍ 용수사용량과 폐수발생량 차이가 큰 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

- 재품 생산량, 물질수지, 증발용량 계산 등의 방법으로 원인규명

❍ 슬러지 처리 및 처리장 약품사용량 관리강화

❍ 운영일지 미작성 및 허위작성 사례근절

❍ 활성탄 교체 등 방지시설 적정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상태

❍ 최근 3년간 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유발 등 중대 위반행위 

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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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5년 지도․점검 결과

 정기 점검

❍ 점검대상(실적) : 1,733개소(점검률 100%)

❍ 위반내역(실적) : 147개소(위반율 8.5%)

- 사용중지 등 고발 45, 개선명령 22, 과태료 등 기타 80건

 수시 점검(합동점검)

❍ 점검횟수 : 총 7회(검찰 2회, 장마철 1회, 시군합동 4회)

❍ 점검대상 : 총 291개소 / 점검인원(연인원) : 총 582명

❍ 점검결과 : 총 62건 적발(위반율 21.3%)

- 사용중지 등 고발 29, 개선명령 3, 과태료 등 기타 30 건

 점검결과 분석

❍ 최근 3년간 위반율이 증가하여 점검사업장이 2015년 대비 36%증가

❍ 위반사례 분석

- 수질초과 사례 중 대장균군의 경우 기준치를 200%이상 초과하여

한 단계 이상 더 높은 차수의 개선명령을 처분을 받은 사업장 증가

※ 차후 수질오염도 검사시 가동정지등 불이익이 우려되는 사업장이 증가

❍ 운영일지 미작성(22건), 환경관리인 교육 미실시(11건)과 훼손

방치(14건) 등 관심부족에 의한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자율점검, 우수 및 녹색기업 등 점검면제 사업장 위반율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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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단별 주요 위반내역

* 위반건수는 정기점검, 수시점검, 타기관이첩(새만금청) 포함

연도 산단별 점검업소 위반건수

위반내역

기준초과
무허가

미신고

부적정운영
(중간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기타

총계
700 303

(43.3%)

72
(23.8%)

26
(8.6%)

19
(6.2%)

186
(61.4%)

2013년

소계 155 40 15 1 1 23

전주 16 3
(7.5%) - - 1 2

군산 33 11
(27.5%) 3 - - 8

익산 55 13
(32.5%) 5 - - 8

정읍 20 5
(12.5%) 3 - - 2

김제 8 1
(2.5%) - - - 1

완주 23 6
(15%) 4 - - 2

2014년

소계 242 133 31 15 11 76

전주 18 24
(15.3%) 4 -  1 19

군산 31 41
(34.2%) 9 10 5 17

익산 66 27
(19.5%) 7 3 -  17

정읍 87 13
(11.6%) 6 1 2 4

김제 34 7
(5.8%) 2 1 1 3

완주 6 21
(13.7%) 3   - 2 16

2015년

소계 303 130 26 10 7 87

전주 23 10
(7.7%) 4 - - 6

군산 40 48
(37.0%) 6 6 5 31

익산 89 38
(29.2%) 9 1 - 28

정읍 116 12
(9.2%) 2 - 1 9

김제 26 7
(5.4%) 1 1 1 4

완주 9 15
(11.5%) 4 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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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협조사항

 ❏ 환경관리 현황제출

❍ 환경관리현황 양식 환경보전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 미제출 사업장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발송

-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환경보전과(063-280-4536)

  ❏ 민관 합동점검 참여 희망자 모집

❍ 현장에서 10년 이상 환경실무 경험자 

❍ 수질 대기분야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자

❍ 환경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취득자

⇨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이나 기술인 협의회로 신청

  ❏ 폐수위탁처리 사업장 위탁 결과보고

❍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별표14에 의하여

위탁처리장에서는 매년 1월 10일까지 행정기관에 보고

❍ 보고사항: 폐수수탁처리업소,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 환경관리인 교육철저

❍ 교육기간: 최초(선임후 1년이내), 보수(최초 교육후 3년마다)

❍ 교육기관: 환경보전협회,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동향보고 철저

❍ 검 경 등 타 기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수질오염사고 및 화재 폭발 등에 관한 사항

❍ 회사 내부동향(생산라인 증설 폐쇄, 생산품목 변경)

❍ 무허가 미신고 사업장 영업사실 인지 등

⇨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063-28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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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최근 개정된 환경관련 법규 안내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3874호, 2016.1.27.,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19호, 2015.7.20.,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32호, 2015.12.31., 

일부개정]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

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5.12.10>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

되는 배출시설

구)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

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

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

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

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

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

출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

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

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

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

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2014.2.5, 

2015.12.10>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

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

세서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2014.2.6>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

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

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

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

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

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

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

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

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

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

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

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

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

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

경하는 경우

  5.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

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

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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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

서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

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

우에만 해당한다)

  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1.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제1항제1호에 따른 특

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

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

로 산정한다.

  2.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구) 1.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배출시

설 규모의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이상 증설

      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이상 

         증설   

  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

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

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

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

하는 경우

  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

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

는 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

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변경 전에, 제1항제4호의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 또는 제

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허

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

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

선내용이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

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14, 2011.3.31, 2012.6.15, 

2013.5.24, 2014.2.6>

  1. 공정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

면

  3.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

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

호·제3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

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

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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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

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

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

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

경허가사항을 적는다. <개정 

2013.1.31, 2015.12.10>

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

고의 대상규모 등) 법 제30조제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란 법 제2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

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

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

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

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하는 배출시

설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5.12.10.>

구)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란 설치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

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

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

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

한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말한다.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호·제

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14, 2011.3.31, 

2012.6.15, 2013.5.24, 2014.2.6>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

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

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

모[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

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

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

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

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

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

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

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

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

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

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배출시설에서 신고한 대기오염

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이 배출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

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

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

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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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는 경우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

하는 경우

  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

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

우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

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

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

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제30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28조 단서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방지시설의 공정

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6>

  1.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나 기구

류를 신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

선하는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설하

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2회 이상 증설하거나 대

체하여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한 부분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보다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자가 설

계·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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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

고의 대상규모 등) 법 제30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상의 변경"이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

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

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

계를 말한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

을 말한다. <개정 2015.12.10>

구)법 제30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변경”이란 설

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

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

분의 20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

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네는 증

설의 누계를 말한다)하는 배출시설

의 변경을 말한다.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

영) ①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

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2015.1.20>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

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

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

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

요가 있어 시ᆞ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환경부장관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

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

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ᆞ도지사가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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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

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

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

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

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

하는 행위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

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

여야 한다.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

종)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9

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7.20]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

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

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하

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비산배

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

설 설치명세서

  2.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환

경부장관은 별지 제20호의3서식

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운영 신고를 한 비산배출

시설(동일한 시설관리기준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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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규모

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퍼센트 

이상 증설, 교체 또는 폐쇄하는 

경우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을 변경

하는 경우

  4. 비산배출시설에서 신고한 관리

대상물질 외의 새로운 관리대상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5. 비산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

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

가 제3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제2

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20호의

4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

는 서류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

영 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

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비산배출

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에 변

경신고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1]

  [종전 제51조의2는 제51조의3으로 이

동 <2015.7.21>]

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

설관리기준) ① 법 제38조의2제1

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

구"란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굴

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을 

말한다. <개정 2015.7.21>

  ②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

설관리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15.7.21>

  ③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정

기점검의 내용, 주기 및 방법은 별

표 10의3과 같다. <개정 

20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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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정기점검에 드는 비용은 정기점

검 대상 사업장의 종류·규모 등

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7.21>

  ⑤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정

기점검을 받은 사업자는 그 결과

에 따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

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

정 2015.7.21>

  [본조신설 2013.5.24]

  [제51조의2에서 이동 <2015.7.21>]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

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

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

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

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

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추가)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

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

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

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

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

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

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

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 같

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

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

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

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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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2013.5.24., 

2015.12.31>

구)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

를 변경한 날로부터 7일이내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

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

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

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

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

야 한다. <개정 2013.5.24>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

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

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

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

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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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1. 시멘트 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3. 석탄제품 제조업자

  4. 건축물 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

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

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

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

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

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

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

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

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

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

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

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

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6호

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등) ① 도료(塗料)에 대

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

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1.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

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

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

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

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료의 공급·판매 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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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 외에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해

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

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

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ᆞ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해

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

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

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ᆞ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본조신설 2012.5.23]

  [제목개정 2015.1.20]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회수처리량, 회수

처리 방법 및 기간

  3. 그 밖에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료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조

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

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료의 공급·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보유량 및 공급·

판매 중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자료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7.20]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

장관,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

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

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

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

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

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방안 준

수 여부,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

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

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

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

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

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

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

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

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

염물질)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

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

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

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1. 매연

  2. 일산화탄소

  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4. 황산화물

  5. 질소산화물

  6. 탄화수소

제133조의2(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

출) ①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제

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매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제10

호의 자료의 경우 3월 31일까지로 

한다)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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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

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

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

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

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

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

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

용기준ᆞ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

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

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4.5, 2013.7.16, 2015.1.20, 

2016.1.27>

  1. 사업자

  1의2.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소유

자 또는 관리자

  1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1의4.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

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

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ᆞ판

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ᆞ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

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5의2.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도

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6.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7.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

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8. 제60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

조ᆞ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8의2. 제62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

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

  8의3.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영 제

14조에 따른 방지시설 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

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

시 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에 관한 사항

  8. 법 제38조의2 및 제44조에 따

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9.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

생사업의 신고·변경신고에 관

한 사항

  10.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정

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11. 법 제82조에 따른 보고·검사

(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

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한 보고·검사만 해

당한다)에 관한 사항

  12.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

(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

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

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만 해당

한다)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

황 제출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

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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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9. 전문정비사업자

  10. 제7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

작자로부터 확인검사를 위탁받

은 자

  11.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연료ᆞ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ᆞ공

급 또는 판매하는 자

  12. 제74조의2에 따라 검사대행기

관으로 지정된 자

  13.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

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

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

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

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③제1항에 따라 출입과 검사를 행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

  ④ 시ᆞ도지사는 매년 배출시설 관

리현황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⑤ 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

황의 작성ᆞ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

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

임한다. <개정 2009.6.30, 

2013.1.31, 2014.2.5>

  1.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

동차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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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

동차정기검사 수검명령

  3.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

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 법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이

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

자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 및 지

정 취소

  5. 법 제70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

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

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3.1.31, 2014.2.5, 

2015.7.20>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

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

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

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

뢰에 관한 권한

  4의2.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비산배출 배출시설 설치·

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4의3.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4의4.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자

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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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

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중지명령

  6의2.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

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6의3. 법 제82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

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7. 법 제8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

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7.16, 2015.1.20>

  1.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

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

하여 조업한 자

  2.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ᆞ운영한 

자

  3.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

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5의2. 제3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

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추가)

  6. 제46조를 위반하여 제작차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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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

차를 제작한 자

  7.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

작한 자

  7의2.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8. 제60조를 위반하여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

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하거나 

공급ᆞ판매한 자

  9.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

차연료ᆞ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

한 자

  10.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

차연료ᆞ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74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연

료ᆞ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

한 자

  13. 제75조에 따른 제조의 중지, 

제품의 회수 또는 공급ᆞ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5.1.20>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

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

여 조업한 자

  2.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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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32조제3항제1호ᆞ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시

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추가)

  5.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7항(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1조제4항 본문ᆞ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결함

시정 의무를 위반한 자

  9. 삭제 <2012.2.1>

  10.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

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

고 정비ᆞ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자

  11.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

나 판매한 자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2015.1.20>

  1.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 해

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

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3. 제44조의2제2항제2호에 해

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

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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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4.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휘

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

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ᆞ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명령

을 위반한 자

  3의5.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휘

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

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ᆞ판매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

작한 자

  4의2. 제4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68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6. 삭제 <2012.2.1>

  7. 제6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10. 제74조제5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ᆞ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

한 자

  11. 제74조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

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2. 제74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2의2. 제76조의3제1항을 위반하

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8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ᆞ검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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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3.4.5, 2013.7.16, 2015.1.20>

  1.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

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ᆞ운

영한 자

  3의2.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정

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

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

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ᆞ석탄

ᆞ토사ᆞ사료ᆞ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

영한 자

  8.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

지 아니한 자

  9. 제50조의2제2항 및 제50조의3

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 및 상환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0.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함이 있는 배출

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ᆞ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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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

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

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13.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정비ᆞ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14. 제7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제94조(과태료) ①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ᆞ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신설 2013.7.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

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

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

거나 기록ᆞ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

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ᆞ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

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

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

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ᆞ교체 명

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

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7조(과태료)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3.1.31, 2014.2.5>

  [전문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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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1.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삭제 <2015.1.20>

  3.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

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

ᆞ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ᆞ석탄ᆞ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7.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3

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

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

ᆞ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ᆞ측정 결과를 기록ᆞ보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ᆞ보존한 자

  9.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

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

지 아니한 자

  11.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

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

는 방해한 자

  12.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3.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제

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검

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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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4.5, 

2013.7.16, 2015.1.20>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

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하게 관리ᆞ회

수ᆞ처리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

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

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2.1>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

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

ᆞ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

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

ᆞ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ᆞ점

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

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⑥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7.1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ᆞ도

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부과ᆞ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3.4.5,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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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79호, 2016.1.27., 일부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04호, 2015.12.10., 일부개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29호, 2015.12.22., 타법개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

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4, 

2014.3.24>

  4.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구)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

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

를 현저히 오염시키는 행위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사량을 말한

다. 이 경우 토사는 육상에서 행해지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로서 누적

강우량이 20밀리미터 미만일 경우에 

유출되거나 버려지는 토사로 한다.

  1. 1천킬로그램 이상의 토사량

(「하수도법」제2조제4호에 따

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 폭 

5미터 이하의 배수로 또는 폭 

5미터 이하의 소하천에 유출하

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2. 토사 유입 후의 부유물질 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질 농도를 

뺀 값이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

이 되게 하는 토사량(하천ᆞ호소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적강우량 및 토사

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

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6.16]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

동 <2015.6.16>]

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

른 비용부담 범위 등) ① 한국환경

공단은 법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

까지에 따라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

원을 마쳤을 때에는 별표 10의2의 

비용부담 범위 내에서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산정하여 시장ᆞ군수ᆞ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는 비용산정 내역을 확인한 후 이

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9]

  [제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

3은 제26조의4로 이동 <2015.6.16>]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

배출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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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12.7.20, 

2014.11.24>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

되는 배출시설

구)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

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

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

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

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

거리(流下距離) 10킬로미터 이

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

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

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

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

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

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

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구)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

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

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

질유해물질이 새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②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

정 2014.11.24>

  1.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배

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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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

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

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부

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

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

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

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구)3. 제1항제2호부터제5호까지에 해당

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

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폐수종

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에 유입시키는 경우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가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

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

정 2008.4.3, 2014.11.24>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

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구)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

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

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

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

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

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

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

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

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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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로서 제7항제2호에 따른 고

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

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제3항에 따른 변경허

가를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

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

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폐수종

말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2.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

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2.7.20, 2014.11.24>

  1.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

시한 특별대책지역

  3.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구)3.「수도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

역의 상류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구)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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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

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

금의 납부통지는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8]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

수사항ㆍ개선명령 등)

  ③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자(이하 "비점오염원설

치신고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시점까지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

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

가 항상 제32조에 따른 배출허

용기준 이하인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

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

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

리하는 경우

구)2.「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완충

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3. 하나의 부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

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

리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②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

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환

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한다. <개정 2008.12.24, 

2012.7.20., 2015.5.26>

구)②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환경영

향평가법 시행령」별표3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73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

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

다. <개정 2015.5.26>

  1. 상호·대표자·사업명 또는 업

종의 변경

  2. 총 사업면적·개발면적 또는 사업

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4.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

하는 경우. 다만, 법 제53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공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②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

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

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점오

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

는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또는 길이 

등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

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

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

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

환경청장은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

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4.2, 2014.12.31>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개발사

업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

질에 관한 자료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

염물질의 발생ᆞ유출 흐름도

  3.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불투수

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이

하 "저영향개발기법"이라 한다) 

등을 고려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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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

시설을 공사 완료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구)4.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구)3. 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

출수의 저감방안 등에 관한 비점오

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ᆞ운영ᆞ

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법 제

5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

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

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

인ᆞ인가ᆞ허가ᆞ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

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변경승인등

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

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

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2015.6.16>

  ⑤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

한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증명서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설치신고증명서를 비점오

염원 변경신고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2015.6.16>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

방법)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

정 2014.12.31>

  1.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2. 저영향개발기법(제73조제1항제

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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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저영향개발기법을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구)2.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3.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적용한 비

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구)3.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

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

점 등) ①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10.4.2, 2014.1.29, 2015.6.16>

  1.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

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

점오염저감시설: 공사개시 전

    나. 공사완료 후에 발생하는 비

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준

공 시. 다만, 다른 공사가 완

료된 사업부지에 비점오염저

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

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구)나. 공사완료 후에 발생하는 비점오염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

감시설: 공사 준공시

  2.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

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전. 다

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이 설립된 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

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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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구)2.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설: 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

의 가동시작 신고 전

  3.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및 시설

    가.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해

당되는 사업: 제1호에 따른 

시점

    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

당되는 시설: 제2호에 따른 

시점

  ② 법 제5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

니하려는 자는 해당 부지에서 비

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와 비점

오염저감시설의 운영비용, 과태료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규약

을 마련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의 부과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

다.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

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

금의 납부통지는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8]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구)5천만원

  1.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

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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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

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

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3.7.30]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구)3천만원

  1.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ᆞ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

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5. 제3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

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9.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3.7.30]

제77조(벌칙)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ᆞ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전문개정 2013.7.30.]

구)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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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개

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

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

ᆞ유출한 자

  3.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ᆞ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4. 삭제 <2016.1.27.>

구)4.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

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행제한

을 위반한 자

  7.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

치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

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

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11.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

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

오염저감시설의 설치ᆞ개선 명

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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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

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15. 제6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

른 조업정지ᆞ폐쇄 명령을 위반

한 자

  16. 제6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

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 한 자

  17.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

무원의 출입ᆞ검사를 거부ᆞ방

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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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방류수 시료채취시 유의사항

1.  개요 

가.  목적

시료 채취는 수질을 정확히 대표하고 실험실에 도착할 때까지 조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료 채취와 보존은 법적인 요구 사항이므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적용범위

대부분 지표수, 지하수, 오수, 도시하수, 산업폐수 등의 시료채취에 적용한다. 

2.  시료 채취 방법

가.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채취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하여 채취하는 시료는 시료의 성상, 유량, 유속 등의 시간에 따른 변화

를 고려하여 현장 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하며, 복수채취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신속

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 복수채취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복수시료채취방법 등

가) 수동으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composite

sample)하여 일정량의 단일시료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6시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는 각각 측정분석한 후 산술평균하여 측정분석값을 산출한다.(2개 이상의 시료를 각각

측정분석한 후 산술평균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위반일 적용은 최초 배출허

용기준이 초과된 시료의 채취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자동시료채취기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6시간 이내에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채

취(composite sample)하여 일정량의 단일 시료로 한다.

다)  수소이온농도(pH), 수온 등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여야 하는 항목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간

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측정값을 산출한다.(단, pH의 경우 2회 이상 측정

한 값을 pH 7을 기준으로 산과 알칼리로 구분하여 평균값을 산정하고 산정한 평균값 중 배

출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한 평균값을 측정분석값으로 함)

라) 시안(CN), 노말헥산추출물질, 대장균군 등 시료채취기구 등에 의하여 시료의 성분

이 유실 또는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0분 이상 간격으로 2개 이상의 시료

를채취하여각각분석한후산술평균하여분석값을산출한다. 단, 복수시료채취과정에

서 시료성분의 유실 또는 변질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2.1.1.1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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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수시료채취방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

가) 환경오염사고 또는 취약시간대(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18:00 ～ 09:00 등)의 환경오염감시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외할 수 있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회분식(batch식) 등 간헐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제

외할 수 있다.

라) 기타 부득이 복수시료채취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없을 경우 제외할 수 있다.

3.  시료채취시 유의사항

가. 시료는 목적시료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시료채취용기 또는 채수기를 사용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나. 시료 채취 용기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시료로 3회 이상 씻은 다음 사용하며, 시

료를 채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료의 교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공기와 접촉하는 시간을 짧게 하여 채취한다.

다.  시료채취량은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3 L ～ 5 L정도이어야 한

다. 다만, 시료를 즉시 실험할 수 없어 보존하여야 할 경우 또는 시험항목에 따라 각각 다른

채취용기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료채취량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라.  시료채취시에 시료채취시간, 보존제 사용여부, 매질 등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항을 기재하여 분석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용존가스, 환원성 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냄새, 유류 및 수소이온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시

료를 채취할 때에는 운반중 공기와의 접촉이 없도록 시료 용기에 가득 채운 후 빠르게 뚜껑

을 닫는다.

[주1]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용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뚜껑의 격막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주2] 병을 뒤집어 공기방울이 확인되면 다시 채취해야한다.

바. 현장에서 용존산소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를 가득 채운 300 mL BOD병에 황산망간

용액 1 mL와 알칼리성 요오드화칼륨-아자이드화나트륨 용액 1 mL를 넣고 기포가 남지 않

게 조심하여 마개를 닫고 수회 병을 회전하고 암소에 보관하여 8시간 이내 측정한다.

사. 유류 또는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시료는 시료의 균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취해야 하며,

침전물 등이 부상하여 혼입되어서는 안된다.

아. 지하수 시료는 취수정 내에 고여 있는 물과 원래 지하수의 성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여

있는 물을 충분히 퍼낸 다음 새로 나온 물을 채취한다. 이 경우 퍼내는 양은 고여 있는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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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배 정도이나 pH 및 전기전도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이 값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로 한다.

자. 지하수 시료채취 시 심부층의 경우 저속양수펌프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저속시료채취하여

시료 교란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천부층의 경우 저속양수펌프 또는 정량이송펌프 등을 사용한다.

차. 냄새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시 유리기구류는 사용 직전에 새로 세척하여 사용한다. 먼저 냄새 없는

세제로 닦은 후 정제수로 닦아 사용하고,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마개는 사용하지 않는다.

카.  총유기탄소를 측정하기 위한 시료 채취 시 시료병은 가능한 외부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이

를 확인하기 위해 바탕시료를 시험해 본다. 시료병은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polytetrafluoroethylene)으로 처리된 고무마개를 사용하며, 암소에서 보관하며 깨끗하지 않은

시료병은 사용하기 전에는 산세척하고, 알루미늄 호일로 포장하여 400 ℃ 회화로에서 1시간

이상 구워 냉각한 것을 사용한다.

  

타. 퍼클로레이트를 측정하기 위한 시료채취 시 시료 용기를 질산 및 정제수로 씻은 후 사용하

며, 시료채취 시 시료병의 2/3를 채운다.

파.  저농도 수은(0.0002 mg/L 이하)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시료 용기는 채취 전에 미리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우선 염산용액(4 M)이나 진한질산을 채워 내산성플라스틱 덮개를 이용하여

오목한부분이 밑에 오도록 덮고 가열판을 이용하여 48시간 동안 65 oC ∼ 75 oC가 되도록 한다.

(후두에서 실시한다) 실온으로 식힌 후 정제수로 3회 이상 헹구고, 염산용액(1 %) 세정수로

다시 채운다. 마개를 막고 60 oC ∼ 70 oC 에서 하루 이상 부식성에 강한 깨끗한 오븐에 보관한다.

실온으로 다시 식힌 후 정제수로 3회 이상 헹구고, 염산용액(0.4 %)로 채워서 클린벤치에 넣고

용기 외벽을 완전히 건조시킨다. 건조된 용기를 밀봉하여 폴리에틸렌 지퍼백으로 이중 포장하고

사용시까지 플라스틱이나 목재상자에 넣어 보관한다.

하.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측정하기 위한 시료채취 시 스테인레스강이나 유리 재질의 시료

채취기를 사용한다. 플라스틱 시료채취기나 튜브 사용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료 채취량

의 5배 이상을 흘려보낸 다음 채취하며, 갈색 유리병에 시료를 공간이 없도록 채우고 폴리테

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polytetrafluoroethylene) 마개(또는 알루미늄 호일)나 유리마개

로 밀봉한다. 시료병을 미리 시료로 헹구지 않는다.

거.  1.4-다이옥산,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폼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용기는 갈색유리

병을 사용하고, 사용 전 미리 질산 및 정제수로 씻은 다음, 아세톤으로 세정한 후 120 ℃에서

2시간 정도 가열한 후 방냉하여 준비한다. 시료에 산을 가하였을 때에 거품이 생기면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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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버리고 산을 가하지 않은 시료를 채취한다.

너. 미생물 시료는 멸균된 용기를 이용하여 무균적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직전에 물속에서 채수병의 뚜껑을 열고 폴리글로브를 착용하는 등 신체접촉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더. 물벼룩 급성 독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용기와 배양용기는 자주 사용하는 경우 내벽에 석

회성분이 침적되므로 주기적으로 묽은 염산 용액에 담가 제거한 후 세척하여 사용하고, 농

약,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름 성분이 시험수에 포함된 경우에는 시험 후 시험용기 세척 시

‘뜨거운 비눗물 세척-헹굼-아세톤 세척-헹굼’ 과정을 추가한다. 시험수의 유해성이 금속성분

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 후 시험용기 세척 시 ‘묽은 염산(10 %) 세척 혹은 질산용

액 세척-헹굼’ 과정을 추가한다.

러. 식물성 플랑크톤을 측정하기위한 시료 채취 시 플랑크톤 네트(mesh size 25 μm)를 이용한

정성채집과, 반돈(Van-Dorn) 채수기 또는 채수병을 이용한 정량 채집을 병행한다. 정성 채

집시 플랑크톤 네트는 수평 및 수직으로 수회씩 끌어 채집한다.

머. 채취된 시료는 즉시 실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5.0 시료의 보존방법에 따라 보

존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 실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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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료 채취 지점

가.  배출시설 등의 폐수

그림 136. 시료 채취 지점(예)

      - 당연 채취지점   : ① ② ③ ④

      - 필요시 채취지점 : ⑤ ⑥ ⑦

        ① ② ③ : 방지시설 최초 방류지점

        ④       : 배출시설 최초 방류지점(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을 경우)

        ⑤ ⑥ ⑦ : 부지경계선 외부 배출수로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그림 1)에서 채취하며 폐수의 방류수로가 한지점 이상일 때에는 각 

수로별로 채취하여 별개의 시료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부지 경계선 외부의 배출구 수로에서도 채취할 수 

있다. 시료채취시 우수나 조업목적 이외의 물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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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료의 보존방법

가.  채취된 시료를 즉시 실험할 수 없을 때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표 1의 보존방법에 따라

보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존기간 이내에 실험을 끝내야 한다.

항목 시료용기1 보존방법
최대보존기간

(권장보존기간)

냄새 G
가능한 한 즉시 분석 또는 냉장 

보관
6시간

노말헥산추출물질 G 4 ℃ 보관, H2SO4로 pH 2 이하 28일

부유물질 P, G 4 ℃ 보관 7일

색도 P, G 4 ℃ 보관 48시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P, G 4 ℃ 보관 48시간(6시간)

수소이온농도 P, G - 즉시 측정

온도 P, G - 즉시 측정

용존산소
적정법 BOD병

즉시 용존산소 고정 후 암소 보

관
8시간

전극법 BOD병 - 즉시 측정

잔류염소 G(갈색) 즉시 분석 -

전기전도도 P, G 4 ℃ 보관 24시간

총 유기탄소(용존유기탄

소)

P, G 즉시 분석 또는 HCl 또는 

H3PO4 또는 H2SO4를 가한 후

(pH<2) 4℃ 냉암소에서 보관

28일(7일)

클로로필 a P, G 즉시 여과하여 -20  ℃이하에서 

보관

7일(24시간)

탁도 P, G 4 ℃ 냉암소에서 보관 48시간(24시간)

투명도 - - -

화학적 산소요구량 P, G 4 ℃ 보관, H2SO4로 pH 2이하 28일(7일)

불소 P - 28일

브롬이온 P, G - 28일

시안 P, G 4 ℃ 보관, NaOH로 pH 12이상 14일(24시간)

아질산성 질소 P, G 4 ℃ 보관 48시간(즉시)

표 24. 보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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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시료용기1 보존방법
최대보존기간

(권장보존기간)

암모니아성 질소 P, G 4 ℃ 보관, H2SO4로 pH 2이하 28일(7일)

염소이온 P, G - 28일

음이온계면활성제 P, G 4 ℃ 보관 48시간

인산염인 P, G 즉시 여과한후 4 ℃ 보관 48시간

질산성 질소 P, G 4 ℃ 보관 48시간

총인(용존 총인) P, G 4 ℃ 보관, H2SO4로 pH 2이하 28일

총질소(용존 총질소) P, G 4 ℃ 보관, H2SO4로 pH 2이하 28일(7일)

퍼클로레이트 P, G 6 ℃ 이하 보관, 현장에서 멸균

된 여과지로 여과

28일 

페놀류 G 4 ℃ 보관, H3PO4로 pH 4이하 

조정한 후 시료 1 L 당 CuSO4 

1g 첨가

28일

황산이온 P, G 6 ℃ 이하 보관 28일(48시간)

금속류(일반) P, G 시료 1L 당 HNO3 2 mL 첨가 6개월

 비소 P, G 1L당 HNO3 1.5 mL로 pH 2 이

하

6개월

 셀레늄 P, G 1L당 HNO3 1.5 mL로 pH 2 이

하

6개월

 수은(0.2 ug/L 이하) P, G 1L당 HCl(12 M) 5 mL 첨가 28일

 6가크롬 P, G 4 ℃ 보관 24시간

 알킬수은 P, G HNO3 2 mL/L 1개월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

트

G(갈색) 4 ℃ 보관 7일(추출 후 40일)

1.4-다이옥산 G(갈색) HCl(1+1)을 시료 10 mL당 1 

∼ 2방울씩 가하여 pH 2이하

14일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

릴, 브로모폼

G(갈색) HCl(1+1)을 시료 10 mL당 1 

∼ 2방울씩 가하여 pH 2이하

14일

석유계총탄화수소 G(갈색) 4 ℃ 보관, H2SO4 또는 HCl으

로 pH 2 이하

7일 이내 추출,

추출 후 40일

(표 계속)

항목 시료용기1 보존방법 최대보존기간

(권장보존기간)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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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 : polyethylene, G : glass 

나. 클로로필a 분석용 시료는 즉시 여과하여 여과한 여과지를 알루미늄 호일로 싸서 -20 ℃이

하에서 보관한다. 여과한 여과지는 상온에서 3시간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냉동 보관시에는

25일까지 가능하다. 즉시 여과할 수 없다면 시료를 빛이 차단된 암소에서 4 ℃이하로 냉장하

여 보관하고 채수 후 24시간 이내에 여과하여야 한다.

다.  시안 분석용 시료에 잔류염소가 공존할 경우 시료 1 L 당 아스코빈산 1 g을 첨가하고, 산화

제가 공존할 경우에는 시안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채수즉시 이산화비소산나트륨 또는 티오

황산나트륨을 시료 1 L 당 0.6 g을 첨가한다.

라.  암모니아성 질소 분석용 시료에 잔류염소가 공존할 경우 증류과정에서 암모니아가 산화되

어 제거될 수 있으므로 시료채취 즉시 티오황산나트륨용액(0.09 %)을 첨가한다.

[주 3]  티오황산나트륨용액(0.09 %) 1 mL를 첨가하면 시료 1 L 중 2 mg 잔류염소를 제거할 수 있

다.

마.  페놀류 분석용 시료에 산화제가 공존할 경우 채수 즉시 황산암모늄철용액을 첨가한다.

바.  비소와 셀레늄 분석용 시료를 pH 2 이하로 조정할 때에는 질산(1 + 1)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기인 G 4 ℃ 보관, HCl로 pH 5∼9 7일(추출 후 40일)

폴 리클로 리네이 티드비 페닐

(PCB)

G 4 ℃ 보관, HCl로 pH 5∼9 7일(추출 후 40일)

휘발성유기화합물 G 냉장보관 또는 HCl을 가해 

pH<2로 조정 후 4 ℃보관 냉암

소보관

7일(추출 후 14

일)

총대장균군 환 경 기 준

적용시료

P, G 저온(10℃이하) 24시간

배 출 허 용

기준 및 

방류수 기

준 적용 

시료

P, G 저온(10℃이하) 6시간

분원성 대장균군 P, G 저온(10℃ 이하) 24시간

대장균 P, G 저온(10℃ 이하) 24시간

물벼룩 급성 독성 G 4 ℃ 보관 36시간

식물성  플랑크톤 P, G 즉시 분석 또는 포르말린용액을 

시료의 (3 ～ 5) V/V 가하거나 

글루타르알데하이드 또는 루골

용액을 시료의  (1 ～ 2) V/V 

%가하여 냉암소보관

6개월



- 149 -

시료가 알칼리화되어 있거나 완충효과가 있다면 첨가하는 산의 양을 질산(1 + 1) 5 mL 까지

늘려야 한다.

사.  저농도 수은(0.0002 mg/L 이하) 분석용 시료는 보관기간 동안 수은이 시료 중의 유기성 물

질과 결합하거나 벽면에 흡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분석하여야 하고, 용기 내

흡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산화제인 브롬산/브롬용액(0.1 N)을 분석하기 24시간 전에

첨가한다.

아.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분석용 시료에 잔류염소가 공존할 경우 시료 1 L 당 티오황산나트

륨을 80 mg 첨가한다.

자.  1,4-다이옥산,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및 브로모폼 분석용 시료에 잔류염소가 공존할 경

우 시료 40 mL(잔류염소 농도 5 mg/L 이하) 당 티오황산나트륨 3 mg 또는 아스코빈산 25

mg을 첨가하거나 시료 1 L 당 염화암모늄 10 mg을 첨가한다.

차.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용 시료에 잔류염소가 공존할 경우 시료 1 L 당 아스코빈산 1 g을

첨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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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요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12.31> (앞 쪽)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담당 과장 부서장 공장장

결

재

년     월     일      요일     날씨 :       온도:

1. 배출구별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조업)시간

배 출 구 배 출 시 설 가   동    시   간 비    고

1 외  종

2 외  종 장기간 미가동의 경우

3 외  종 사유기재

4 외  종

5 외  종

* 비고란은 정상 여부를 기재합니다.

2. 방지시설 운영사항

  가. 방지시설 운전사항

방  지

시설명

설치

위치

전력사용량

(㎾/h)

처리용량

(㎥/min)

처리오염

물    질

처리농도

(ppm 또는 

㎎/S㎥)

처리효율

(%)

사용약품

약품명 사용량

210㎜×297㎜(신문용지 54g/㎡)

배출구별로 

배출시설내역 

기재

배출구별 가동시간 기재

방지시설별 전력사용량 허가증상 방지시설 가동 대상시설 운영현황을 

자기측정 기록부를 참조하여 기재

방지시설운영에 필요한 약품의 경우 종류별 사용량을 기재하고 사용량이

급감하였을 경우 운영시간 및 생산일지 등을 참조하여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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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나. 방지시설 보수사항

방지시설명 배 출 구 별 보 수 기 간 보  수  자 보 수 명 세

3. 자가측정사항

측정일:

①기   상 ②기온 ③습도 ④기압 ⑤풍향 ⑥풍속

 □맑음,   □흐림,   □구름,

 □눈,     □비
℃ % mb 풍 m/sec

⑦배출구

번  호

⑧주요배출

시 설 명

⑨측 정

항 목

⑩측정농도

(ppm, ㎎/S㎥)

⑪일일유량

(S㎥/일)

⑫일일배출량

(㎏/일)

⑬검  사

기기명

⑭검 사

방 법

⑮연 료 명  및  사 용 량

  (                 일)

⑯원 료 명  및  사 용 량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원 포함)

⑰환 경 기 술 인 의 의 견

⑱기                  타

    환경기술인 직급 :                                 성명 :            (인)

※ 작성요령 
   1.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

대행업자에게 해당 오염물질 전부를 위탁하여 측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3호란을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은 제2호와 제3호란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나목의 방지시설 보수사항은 별도의 계약서나 지출증빙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방지시설별 보수사항 발생시 기재

(흡착제, 여과재, 필터 등 교환 또는 기기 보수 사항 기재)

자가측정기록부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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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결
재

환경기술인 부서장 공장장 대표자

     년       월       일       요일          날씨:                     온도:
1. 폐수배출시설 가동(조업)시간대

시간대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간대(처리방법:                           )
시간대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시간대별근무자직ㆍ성명  ※ 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3.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

항목
구분

전일 지침
(㎥)

금일 지침
(㎥)

사용량
(㎥/일)

검침
시간대

항목
구분

전일 지침
(㎥)

금일 지침
(㎥)

배출량 및 
사용량(㎥/일)

계 폐수발생량
상수도

1호 폐수배출량2호
공업용수

1호 냉각수량2호
지하수

1호 소모(증발량)2호
하천수

1호 재사용량2호
해수등기타

1호 생활용수량2호
4. 슬러지의 발생량 및 처리량

슬러지발생량(㎥) 처리량(㎥) 보관량(㎥) 함수율(%) 보관장소

  ※ 슬러지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장소:
  ※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 위탁처리업소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배출시설명을 기재하고 가동시간을 선으로 작성

방지시설명을 기재하고 가동시간을 선으로 작성

용수사용량을 공급원별로

적산유량계 전일 및 금일지침

사용량을 빠짐없이 작성

폐수 발생량, 증발량, 

재사용량과 생활용수 

사용량을 유량계를 

기준으로 작성

(증발량의 경우단순하게 

용수사용량에서 

폐수발생량을 빼지 말고

증발량 계산후 산출)

슬러지 발생, 처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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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5. 원료 또는 첨가제 등의 사용량

원료 또는 첨가제 등
사용량(㎏)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또는 공통어로 기재합니다.
6. 전력사용량

가동시간 사용량
(㎾h)

금일 폐수 1㎥당
소모전력량(㎾h/㎥) 검침시간 적산전력계 지침 참고사항

7. 약품사용량
약품명 구입량 약품 소모량 잔고량 비고 약품명 구입량 약품 소모량 잔고량 비고

8. 폭기조 운전상태(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의 경우)
pH 수온 DO SV30 MLSS SVI 폭기시간 주미생물상태

  ※ 미생물 관찰: 현미경 보유(600배율 이상), 주미생물상태는 양호 또는 불량으로 적습니
다.

9. 수질오염방지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
10. 수질오염물질 측정내용

항목
구분 pH BOD

COD SS n-Hex CN Cu 분석일
원폐수
방류수

   ※ 사업장에서 분석하는 경우 분석자명:
   ※ 분석을 위탁하는 경우 측정대행업소명:
11. 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의 측정항목별 점검내용

항목
구분 pH BOD COD SS TN TP 유량계 시료채취조
청소상태

시료도입(튜
빙류) 상태

시약류 
주입상태
센서류 

작동여부
소모품 교체

12. 지도ㆍ점검을 받은 사항
※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폐수처리방법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원료 및 첨가제 종류 및 사용량 작성

방지시설 전력사용에 관한 사항 작성

수처리 약품 구입, 소모 및 잔량 작성

폭기조를 보유한 경우 폭기조 상태 작성

원폐수 및 방류수 상태를 오염물질별로 작성

자동측정기기(TMS) 설치업소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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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 사고 발생시 즉시 오염사고 발생보고

○ 산업단지내 오염사고: 063-280-4536 팩스 280-3509

○ 산업단지외 오염사고: 063-280-3557 팩스 280-3559

○ 새만금지방환경청: 063-270-1806 팩스 270-1849

□ 오염사고 발생보고 서식

제 목 : 

 ◦ 사고발생일시 : 

 ◦ 사고발생장소 : 정확히 기재 

 ◦ 현재의 상황 : 육안 관측사항 등

  - 물고기 폐사의 경우, 폐사 어류 현황(종류, 량, 길이), 입올림 현상, 유형상태, 

물색 및 수변식물, 저서생물 등의 폐사 현황

  - 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명, 누출량, 바람방향 및 세기

  - 유류누출사고: 누출 유류량, 하천유입여부, 인근하천 및 주민주거지 유무 등

  - 인명피해정도:

 ◦ 오염물질의 종류 : 모르는 경우(냄새, 색 등을 기재) 

 ◦ 방제장비 및 방제약품 지원여부:   

 ※ 접수자가 신고자에게 질문하여 '사고 발생장소‘ '육안관측사항' 등을 가

능한 상세히 기재

□ 초기 확산방지 조치

○ 오일펜스 및 방제둑 설치(사내 경계지점 및 하천합류지점 상류)

○ 화학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확보

- 물질별 MSDS상에 표기된 방제약품 준비 및 활용

○ 확산방지를 위한 방재물품 소요량 파악 및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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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최근주요 환경오염 사고사례

전라북도 환경오염사고 내역
▢ 2012년(4건)

일 시 유 형 사고원인 사고내용 요약 조치사항

1 3.3
기타

(가축분뇨)

기타

(가축분뇨)

-강우로 왕궁축산단지 인근 주교저수지 

수위 상승, 저수된 가축분뇨 

익산천 유출(물고기 

수십마리폐사)

-주교제 유출지점 

둑 설치, 폐사어 

수거

2 4.9 유류유출
관리부주의

(화재)

-사업장 화재로 바이오디젤(약 만리터 

소실) 인근 유수지 유입

-유수지 갑문차단으로 해양유출 없음

-방제작업 실시

3 7.8 수환경변화 자연현상

-집중호우 이후 농수로 퇴적물 

유입에 따른 용존산소부족(추정)으로 

물고기 약 500마리 폐사

-폐사어수거, 

 하천수 측정

4 7.29 기타

기타

(제초제 

살포추정)

-죽계저수지내 피라미 등 300여마리 

폐사

-제초제 등 살포 추정

-폐사어 수거, 

 분석 의뢰

▢ 2013년(4건)

일 시 유 형 사고원인 사고내용 요약 조치사항

1 1.9 유류유출 교통사고

-군산시 개정교차로 인근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전복되어 유출물질(스틸렌모노

머) 약 20,000ℓ가 농수로로 유출

-방제조치

 (오일붐 설치 및 

흡착포 살포)

-오염토양 선별 처리

2 2.14 어류 폐사 원인미상
-전주시 송천동 오송제 저수지에

서 붕어 등 약 800여 마리 폐사

-폐사물고기 수거

-시료채취 및 분석

3 8.26
기타

(가축분뇨)
관리부주의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일원 돈사에서 

분뇨 퇴비화 과정중 약 2∼3톤의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

-방제조치

-인근 취수장(임

실, 방수리) 수질

검사 지속 실시

4 12.26 유류유출 교통사고

-전주시 아중저수지 인근도로에

서 화물컨테이너 차량이 아중저수

지로 추락하여 엔진오일 약 100ℓ 

유출

- 방제조치

(오일펜스 설치, 

흡착포 및 유처

리제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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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9건)

일 시 유 형 사고원인 사고내용 요약 조치사항

1 2.3 유류유출 관리부주의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엔진 2

공장의 폐수저장조 월류로 절삭유가 

포함된 폐수 200ℓ 외부유출

-방제조치(탱크

로리, 오일펜스, 

오일붐, 흡착포, 

기름제거)

2 3.18 어류폐사
용존산소 

부족 추정

-전북 부안군 신운천 인근 하수

관거 주변에서 물고기 100여마

리 폐사(갈수기 하천 용전산소 

부족판단 추정)

-사체 국과수 의뢰, 

수질검사의뢰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독극물

반응 음성(국과수)

3 3.25 유류유출 관리부주의

-익산 한솔홈데코 익산공장 내에

서 지게차로 제품운반 중 열매체 배

관과 충돌로 배관이 파손되어 열

매체유(기름) 약 3드럼 유출

-사업장내에서 

지정폐기물 차량  

흡입 완료

(폐유 5톤*1대, 

조치인원 5명)

4 6.17 유류유출 관리부주의

-완주군 삼례읍 가정마을 인근농가에

서 노후된 보일러실에서 일시적 누

수로 벽 균열을 타고 소량의 등유 농

수로로 유출(약 1ℓ이내)

-방제조치(오일붐, 

흡착포, 기름제거)

-사고유발 농가에 

보일러 수리요청

5 7.8 유류유출 원인미상
-정읍시 북면 장학천에 원인불명 

기름 띠 형성

-방제조치(장학천 

하류지점 1,2차 

오일붐설치, 흡착포  

유류제거)

6 7.14 어류폐사
용존산소 

부족 추정

-전주 삼천동 역사박물관 맞은편 

중복천 호남교 밑 하천에 물고기 

폐사 발견(치어 약 150마리 정도)

-폐사 물고기 수거

-시료 채취 및 분석

-중금속 미 검출

7 8.29 기타 기타

-정읍시 제3산업단지 (주)에코솔루

션 폐식용유 저장창고 화재

-화재진압수 농배수로 유입

-우수로 및 장학천 

방제작업 실시

(오일붐 설치, 

흡착포 살포)

8 9.26 가축분뇨
기타

(무단투기)

-군산시 경포천 상류 악취발생 

민원 확인결과 축산분뇨 유입확인

-용존산소 부족으로 물고기 폐사

-무단방류 현장 증

거확보 후 경찰 인계

-폐사 물고기 수거 및 

수로 물치환

9 10.20 유류유출 관리부주의

-임실군 전북동부권고추(주) 내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유입된기름이 

수로를 통해 둔남천으로 유입

(약 10L정도, 어류폐사없음)

-방제작업 실시

(오일펜스, 오일붐 

설치 및 흡착포 살포, 

웅덩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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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6건)

일 시 유 형 사고원인 사고내용 요약 조치사항

1 1.18 유류유출 관리부주의

-익산시 소재 ㈜신평산업 내 오

일 저장탱크 밸브 파손으로 기어

오일 약1톤 유출

-우수로를 따라 왕궁천으로 유입

-유입하천 및 하류 

방제작업 실시

(오일펜스·오일붐 

설치, 흡착포·

흡입차량을 통한 

유류 회수)

2 6.22
사염화

규소유출
관리부주의

-군산시 소룡동 소재 OCI(주)에서 

폴리실리콘 공정 중 탱크(12㎥)

 과압으로 사염화규소 108㎏누출

-인명피해 16, 농작물 피해 18천평

-수막커튼 작동

-화학물질 누출차단

-건강영향조사 및 

농작물 피해보상

-환경영향조사 실시

3 6.26 어류폐사
용존산소

부족 추정

-새만금 내 군산시 하제선착장 인근 

길이150m*폭15m 범위로 물고기 폐사

(비온 후 수온상승으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폐사 추정)

-폐사현장 환경조사 

-어류폐사체 처리 

및 주변 환경정화

4 7.02 기타 관리부주의

-고속도로 보수 공사중 폴리 라텍스

(천연고무)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떨어트려 용기가 파손되어 유출(약 1톤)

-유출된 오염물질이 고속도로 배수로로 

흘러들어가 오동천으로 유입

-유입부 인근 및 하류 

방제둑 설치 및 

오염수 회수

5 7.25 가축분뇨 무단투기

-군산 국가산단 내 수로에서 악취민원 발생

-현장확인 결과 군산시 옥봉석산 

굴착지 및 제방(새만금측)에 투

기(약 2,425톤, 25톤*97대)

-7.31 무단투기 현장 

검거하여 검찰 인계

-제거작업 실시

(굴착기 및 흡입 

차량을 통한 지속

제거 실시)

6 9.25 유류유출 관리부주의

-군산자유무역지역 내 디티에스 

업체에서 보관중이던 폐절삭유 

드럼통(200ℓ) 파손으로 약 180ℓ가 

배수로를 통해 산단 연락수로로 유출

-유입수로 방제

작업 실시(오일붐 

설치, 흡착포·

흡입차량을 통한 

유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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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기술인협회 임원 명단 (2015년)

　 직책 성명 직위 업체명 Tel 휴대폰 E-mail

　 명예회장 박전수 팀장 하이트진로㈜ 240-6312 010-4394-3328 hiteparkjs@hanmail.net

　 명예회장 한상온 대표 (유)금영이엔텍 223-0153 010-3673-5204 dyenv24@hanmail.net

　 명예회장 정명운 상무 ㈜전주페이퍼 210-8400 010-4357-1675 mujeong@jeonjupaper.com

　 명예회장 김연석 과장 ㈜푸르밀 281-0437 010-8805-8897 rhdanrhk@hanmail.net

　 명예회장 국광호 대표 ㈜유광화학 838-0001 010-5390-9048 master@ykdrum.co.kr

　 명예회장 박희근 부장 ㈜만도 830-9548 010-7641-1075 heegeun.park@halla.com

1 20대 회장 윤두성 부장 OCI군산공장 460-6121 010-4177-5975 dsyoon@oci.co.kr

2 수석부회장 양상현 차장 ㈜전주페이퍼 210-8411 010-9510-6479 s.h.yang@jeonjupaper.com

3 부회장 이정환 차장 현대자동차㈜전주공장 260-5133 010-3689-1926 eco-env@hyundai.com

4 부회장 박병소 과장 LS엠트론-정읍 530-4265 010-2693-5683 byungso.park@lsmtron.com

5 부회장 최호영 부장 ㈜라광 835-6167 010-3675-9463 perflife@naver.com

6 부회장 이세윤 이사 ㈜창해에탄올 214-7800 010-9100-7435 qqq690@hanmail.net

7 부회장 문금종 과장 (주)세아베스틸 460-8344 010-3654-8384 goldenbell@seah.co.kr

8 부회장 정미희 부장 (유)지이워터프로세스 835-6480 010-9439-3104 mihee.chung@ge.com

9 감사 조우진 차장 ㈜미래페이퍼 214-2018 010-7546-2346 wjcho67@hanmail.net

10 감사 소지연 차장 ㈜엔아이티 468-4141 010-8643-7722 j990264@nate.com

11 총무이사 김종선 차장 (재)FITI시험연구원전주 716-9581 010-3652-2104 jeryno@gmail.com

12 총무이사 이주찬 대표 한독씨앤씨 　 010-6301-9945 jjujju153@naver.com

13 재무이사 손락구 　 (주)엔아이티 　 010-5658-8282 sonnaggu@hanmail.net

14 기술이사 권혁수 이사 (주)우주산업 　 010-9453-5699 hskweon@nexolon.com

15 기술이사 기노식 과장 (주)한솔케미칼 260-8072 010-3009-5064 astrodom@hansol.co.kr

16 기술이사 김규덕 부장 ㈜국인산업 464-6070 010-5308-6329 kkd6329@hanmail.net

17 기술이사 김성희 대표 미래이테크 838-2260 010-5321-2999 run278@hanmail.net

18 기술이사 김영석 과장 사조산업㈜ 653-4207 010-5411-8575 ys9999@paran.com

19 기술이사 김은창 대표 미래환경㈜ 834-8200 010-9223-2043 ech5466@hanmail.net

20 기술이사 김진오 과장 아데카코리아㈜ 240-0441 010-8645-6292 kjo6651@adkk.co.kr

21 기술이사 김택원 대표 ㈜이앤에스테크 273-5251 010-2656-9135 enstech5@naver.com

22 기술이사 김하늘 　 (주)미원상사 　 010-9912-0409 hnkim@mwc.co.kr

23 기술이사 노형곤 차장 한국지엠 469-5324 010-9722-7484 hyoungkon@hanmail.net

24 기술이사 박정모 팀장 (주)하림 　 010-3683-4054 mojeong@nate.com

25 기술이사 안복규 팀장 한솔홈데코㈜ 　 010-4358-4398 bokgyu@hansol.com

26 기술이사 유준 차장 ㈜LG생명과학 830-4610 010-8646-9883 jyou@lgls.com

27 기술이사 이세희 부장 (주)이수종합상사 　 010-8648-7199 leesu7199@naver.com

28 기술이사 이영준 부장 ㈜SH에너지화학 469-1561 010-4323-3736 youngjun@sh-enerchem.com

29 기술이사 이청 차장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447-7531 010-2545-7345 lc64@hhi.co.kr

30 기술이사 조재현 차장 KCC  전주2공장 　 010-7632-3646 ravik@kccworld.co.kr

31 기술이사 진희석 차장 LS엠트론㈜  전주공장 279-5260 010-6698-9186 hsjin@lsmtron.com

32 기술이사 최규진 차장 (유)서구 468-8872 010-2620-1895 ckjinny@hanmail.net

33 기술이사 최치원 차장 하이트진로㈜ 240-6313 010-3677-9131 choicw99@hitejinro.com



전북환경기술인협회 홈페이지 안내( http ://www.jce.or.kr ) 

▶ 회원자격 :

  준회원 : 회원가입시 주어지는 자격

  기업회원 : 환경관리 현황 작성을 위해 가입한 회원, 가입 후 연락 주셔야 됨

  정회원 : 년회비(삼십만원)를 납부하는 회원사의 회원 -회원사당 2명, 

  특별회원 : 회원가입을 한 사람으로 관공서등 관계기관에 종사하는 회원

  임원 : 본 회의 임원

▶ 회원간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이 잘못된 회원, 가입사항이 잘못된 회원은 주기적으로 탈퇴처리

   로그인이 안 될시 새로 가입하시고 회원자격 문의는 총무에게 해주십시오.




